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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총 칙

제 조1 년도 제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2009 1 ․ 은

다음과 같다.

단위 천원( : )

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․ 기정예산액 증감액

합 계 3,750,429,139 3,574,723,679 175,705,460

일 반 회 계 3,231,806,571 3,068,850,329 162,956,242

특 별 회 계 518,622,568 505,873,350 12,749,218

기 타 특 별 회 계 345,725,933 332,976,715 12,749,218

농어촌주택사업 9,021000 9,021,000 0

의 료 급 여 기 금 336,704,933 323,955,715 12,749,218

공 기 업 특 별 회 계 172,896,635 172,896,635 0

지 역 개 발 기 금 172,896,635 172,896,635 0

제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2 “ ” .․ ․

제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으로 한다3 “ ” .

제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 으로 한다4 “ ” .

제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으로 한다5 “ ” .

제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천원으로 한다6 41,926,477 .

제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7 23,000,000 .

제 조 지방재정법 제 조 제 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8 47 1

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

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
